
[별  1] <개  2011.9.2>

편 시  ·재질등에 한 ( 2 1항 )

1. 애 등  통행  가능한 근

  가. 폭  동공간

    (1) 체어사용 가 통행할 수 도  근  폭  1.2미  상

 하여야 한다.

    (2) 체어사용 가 다  체어 또는 차 등과 행할 수 도  50미

마다 1.5미 ×1.5미  상  행 역  할 수 다.

    (3) 경사진 근 가 연  경우에는 체어사용 가 식할 수 도  30

미 마다 1.5미 ×1.5미  상  수평   참  할 수 다.

  나. 울  등

    (1) 근  울 는 18  1 하 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 상 곤란한 

경우에는 12  1 지 할 수 다.

    (2) 지 내  연결하는 주 근 에 단차가  경우 그  차 는 2

티미  하  하여야 한다.

  다. 경 계

    (1) 근  차도  경계 에는 연 ·울타리 타 차도  리할 수 

는 공  하여야 한다. 다만, 차도  별하  한 공  

하 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 애  감지할 수 도  닥재  질감

 달리하여야 한다.

    (2) 연  는 6 티미  상 15 티미  하  할 수 , 색상

 근  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다.

  라. 재질과 마감

    (1) 근  닥  애  등  어지지 아니하도   미끄러지지 

아니하는 재질 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.

    (2) 블  등  근  포 하는 경우에는 새  틈  어지지 아

니하도  하고, 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.

    (3) 애  등  빠질 험  는 곳에는 개  하 , 그  

근  동 한 가 도  하고 개에 격  또는 틈새가 는 

경우에는 그 간격  2 티미  하가 도  하여야 한다.

  마. 보행 애

    (1) 근 에 가 등· 주·간  등  하는 경우에는 애  등  통행

에 지  주지 아니하도  하여야 한다.

    (2) 가 수는 지 에  2.1미 지 가지  하여야 한다.

2. 삭  <2007.3.9>

3. 삭  <2007.3.9>

4. 애 용주차 역

  가. 



    (1) 건  주차 과  별  1 2 하목(1)  주차  경우 애

용주차 역  애  등   가능한 건   또는 

애 용 승강 비  가  가 운 에 하여야 한다.

    (2) 애 용주차 역에  건   또는 애 용 승강 비에 

는 통 는 애  통행할 수 도  가  차  없애고, 그 

폭  1.2미  상  하여야 한다.

  나. 주차공간

    (1) 애 용주차 역  크 는 주차 수 1 에 하여 폭 3.3미  상, 

 5미  상  하여야 한다. 다만, 평행주차 식  경우에는 주차

수 1 에 하여 폭 2미  상,  6미  상  하여야 한다.

    (2) 주차공간  닥  애  등  승하차에 지  주는 차 가 

없어야 하 , 울 는 50  1 하  할 수 다.

    (3) 주차공간  닥 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 평탄하게 마감하

여야 한다.

  다. 도  시

    (1) 애 용주차 역  닥 에는 아래  그림과 같  애 용 시

 하여야 하 , 주차 역  또는 닥  운 가 식별하  쉬운 색상

 시하여야 한다.

    (2) 애 용주차 역 안내 지  주차  안  식별하  쉬운 에 

착하거나 하여야 한다.  경우 안내 지  규격과 안내 지에 재

 내용  다 과 같다.

      (가) 애 용주차 역 안내 지  규격  가  0.7미 ,  0.6미

 하고, 지 에  지 지  는 1.5미  한다.

      (나) 안내 지에 재  내용  다 과 같다. 

애 용주차 역

      ○ 애 동차 지가 착  동차에 보행상 애가 는 가 탑승한 

경우에만 주차할 수 습니다.

      ○  한 에 하여는 10만원 하  과태료  과합니다.

      ○ 사항  견하신  신고  ○○○ - ○○○○  신고해

주시  랍니다.

5. 차 가 거  건  

  가. 낮



    건  주  통  차 는 2 티미  하가 도  하

여야 한다.

  나. 체어리프트 또는 경사  

    체어리프트  경사 에 한  11   12  체어리

프트  경사 에 한 규  각각 용한다.

6. 애  등   가능한 ( )

  가. 폭  동공간

    (1) ( )  아래  그림과 같  그 통과 폭  0.8미  상  

하여야 하 , ( )   거리는 1.2미  상  하여야 한

다. 다만, 연   경우  개폐에 는 공간  거리

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    (2) 동  아닌 경우에는 아래  그림과 같  에 0.6미  상

 동공간  보할 수 다.

    (3)  닥 에는 나 차  어 는 아니 다.

  나.  태

    (1)   한 다  태   하여야 한다.

    (2) 미닫  가벼운 재질  하 ,  는 지 나  하여

는 아니 다.

    (3) 여닫 에 도어체크  하는 경우에는  닫 는 시간  3  

상 충 하게 보 도  하여야 한다.

    (4) 동  체어사용  통행  고 하여  개 시간  충 하게 

보 도  하여야 하 , 개폐  동 는 가  감지  

게 하여야 한다.

  다.   지

    (1)  는 앙지  닥  0.8미  0.9미 사

에 하도  하여야 하 , 그 태는 나 수평 또는 수직막

 할 수 다.

    (2) 건 안  공  용  주목  하는 사 실 등   벽

 1.5미  에는  한 지  착하여야 한다.

  라. 타 비

    (1) 건  주  0.3미  에는 블  하거나 시각 애



 감지할 수 도  닥재  질감 등  달리하여야 한다.

    (2) 건  주  동  경우에는  동  동 지 아니

할 경우에 비하여 시 리  등  할 수 는  동 에 

할 수 다.

7. 애  등  통행  가능한 복도  통

  가. 폭

    복도  폭  1.2미  상  하 , 복도  양 에 거실  는 경우

에는 1.5미  상  할 수 다.

  나. 닥

    (1) 복도  닥 에는 차  어 는 아니 다. 다만, 득 한 사

 차  는 경우에는 경사  하여야 한다.

    (2) 닥 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 , 

어  경우 가  충격   재료  사용하여야 한다.

    (3) 삭  <2007.3.9>

  다. 

    (1) 애 용시  복도 에는  연 하여 하여야 한다. 

다만,  등    연 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

 등  에 는 에 한하여  하지 아니할 

수 다.

    (2)  는 아래  그림과 같  닥  0.8미  상 0.9

미  하  하여야 하 , 2  하는 경우에는 쪽 는 

0.85미  내 , 아랫쪽 는 0.65미  내  하여야 한다.

    (3)  지  아래  그림과 같  3.2 티미  상 3.8 티미  

하  하여야 한다.

    (4)  벽에 하는 경우 벽과  간격  5 티미  내  

하여야 한다.

    (5)  양끝   에는 지  착하여야 한다.

  라. 보행 애

    (1) 통  닥   0.6미 에  2.1미  내  벽  

돌  체  돌 폭  0.1미  하  할 수 다.

    (2) 통  닥   0.6미 에  2.1미  내  독립 나 

에 착   돌 폭  0.3미  하  할 수 다.

    (3) 통 상 는 닥  2.1미  상   보하여야 한

다. 다만,  2.1미  내에 애  는 경우에는 닥



  0.6미  하에 근 지용난간 또는 보 벽  하여야 한다.

  마. 안  보

    (1) 체어사용  안  하여 복도  벽 에는 닥  0.15

미 에  0.35미 지 킥플 트  할 수 다.

    (2) 복도  리  게 마감할 수 다.

8. 애  등  통행  가능한 계단

  가. 계단  태

    (1) 계단  직  또는 꺾 태  할 수 다.

    (2) 닥   1.8미  내마다 식  할 수 도  수평

 참  할 수 다.

  나. 폭

    계단  참  폭  1.2미  상 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  

피난계단  0.9미  상  할 수 다.

  다. 과 챌

    (1) 계단에는 챌  드시 하여야 한다.

    (2)  비는 0.28미  상, 챌  는 0.18미  하  하 , 

동 한 계단(참  하는 경우에는 참 지  계단  말한다)에  

 비  챌  는 균 하게 하여야 한다.

    (3)  끝 에 아래  그림과 같  끝 나 목  끝  걸리지 

아니하도  챌  울 는  수평  60도 상  하

여야 하 , 계단 는 3 티미  상 돌 하여 는 아니 다.

  라.   지

    (1) 계단  에는  연 하여 하여야 한다. 다만,  등

   연 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등  

에 는 에 한하여  하지 아니할 수 다.

    (2) 경사 에   끝 에는 0.3미  상  수평  

하여야 한다.

    (3)  양끝   에는 수·  등  나타내는 지

 착하여야 한다.



    (4) 에 한 타  7  복도  에 한 규  

용한다.

  마. 재질과 마감

    (1) 계단  닥 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 평탄하게 마감할 수 

다.

    (2) 계단 에는 눈  하거나 경질고  등  미끄럼 지재  마감

하여야 한다. 다만, 닥  체 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 마감한 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(3) 계단  시 는 지 과 끝나는 지  0.3미  에는 계단  폭만

큼 블  하거나 시각 애  감지할 수 도  닥재  질

감 등  달리하여야 한다.

  . 타 비

    (1) 계단  에 난간  하는 경우에는 난간하 에 닥  

 2 티미  상  락 지  할 수 다.

    (2) 계단  색상  계단  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다.

9. 애 용 승강

  가.   동공간

    (1) 애 용 승강 는 애  등  근  가능한 통 에 연결하여 

하 , 가  건   가 운 에 하여야 한다.

    (2) 승강  에는 1.4미 ×1.4미  상  동공간  보하여야 한다.

    (3) 승강 닥과 승강 닥  틈  3 티미  하  하여야 한다.

  나. 크

    (1) 승강 내  닥  폭 1.1미  상,  1.35미  상

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 하는 건  경우에는 폭  1.6미  상  

하여야 한다. 

    (2)  통과 폭  0.8미  상  하 , 신 한 건  경우에

는  통과 폭  0.9미  상  할 수 다.

  다. 용  비

    (1) 튼· ·통  등 승강  안 에 는 든 스  

는 닥  0.8미  상 1.2미  하  하여야 한다. 

다만, 스 는 수가 많아 1.2미  내에 하는 것  곤란한 경우에

는 1.4미  하 지 할 수 다.

    (2) 승강 내  체어사용 용  진 향 우 에 가  

하고, 그 는 닥  0.85미  내  하여야 한다. 다만, 

승강  닥  1.4미 ×1.4미  상  경우에는 진 향 

에 할 수 다.

    (3) 비  태는 튼식  하 , 시각 애  등  감지할 수 도

 수 등   시하여야 한다.

    (4) ·통  등에는 지  착하여야 한다.



  라. 타 비

    (1) 승강  내 에는 수평  닥에  0.8미  상 0.9미  하

 에 연 하여 하거나, 수평  사 에 3 티미  내  간

격  고 과 후 에 각각 하 , 에 한  7

 복도  에 한 규  용한다.

    (2) 승강  내  후 에는 내 에  체어가 180도  가능할 경우

에는 체어가 후진하여  개폐여  하거나 내릴 수 도  승강

 후  0.6미  상  에 견고한 재질  거울  하여야 한다.

    (3) 각  승강 에는 승강  도착여  시하는 등  향신

 하여야 하 , 승강  내 에는 도착   운행상  

시하는 등  신  하여야 한다.

    (4) 감지식개폐  하는 경우에는 닥  0.3미 에  

1.4미  내  체  감지할 수 도  하여야 한다.

    (5) 사람 나 체가 승강  간에 끼었  경우  동  동

 고 다시 열리는 열림  하여야 한다.

    (6) 각  애 용 승강  튼  0.3미  에는 블  

하거나 시각 애  감지할 수 도  닥재  질감 등  달리하

여야 한다.

    (7) 승강 내  상  에  알 수 도  승강  에 

리  사용할 수 다.

    (8) 승강  내  수 택 튼  누  등  짐과 동시에 

 택  수  안내해주어야 한다. 또한, 수 택 튼  식

 경우에는 처  눌  에는 등  지  택한 수에 한 

안내가,  째 눌  에는 등  꺼지  취 라는 안

내가 나 도  하여야 한다. 

    (9) 별  가 다  경우에는 드시   향  알

주어야 한다.

    (10) , 승강 ,  도는 시  등 애  안  하

여  150LX 상  하여야 한다.

10. 애 용 에스컬

  가. 폭  도

    (1) 애 용 에스컬  폭  0.8미  상  하여야 한다.

    (2) 도는 당 30미  내  하여야 한다.

  나. 

    (1) 체어사용 가 승·하강할 수 도  에스컬   3매 

상 수평상태  용할 수 게 하여야 한다.

    (2)  시 과 끝  닥  얇게 할 수 다.

  다. 

    (1) 에스컬  양 에는 과 같  도  움직 는 동



 하여야 한다.

    (2) 에스컬  양끝 에는 수평 동  1.2미  상 하

여야 한다.

    (3) 수평 동  에는 1미  상  수평고  할 수 

, 수평고 에는 수·  등  나타내는 지  착

하여야 한다.

11. 체어리프트

  가. 사항

    (1) 계단 상   하  각 1개 에 탑승  스스  체어리프트  사용할 

수 는 비  1.4미 ×1.4미  상  승강  갖 어야 한다.

    (2) 승강 에는 체어리프트사용  용편  하여 시 리  등  

할 수 는  하고, 동  착하여야 한다.

    (3) 운행  돌 상태가 생하는 경우 비상 지시킬 수 고, 과  한

할 수 는  하여야 한다.

  나. 경사  체어리프트

    (1) 경사  체어리프트는 체어   폭 0.76미  상, 

 1.05미  상  하여야 하 , 체어사용 가 탑승가능한  

하여야 한다.

    (2) 운행  체어가 거나 애 과 하는 경우 동 지가 가능하

도  감지  하여야 하 , 안  열린 상태  운행 지 아니

하도  내  갖 어야 한다.

    (3) 체어리프트  사용하지 아니할 에는 지 에 어  보 할 수 

도  하 , 벽  0.6미  상 돌 지 아니하도  하여야 한다.

  다. 수직  체어리프트

    수직  체어리프트는 내  닥  폭 0.9미  상,  1.2

미  상  하여야 한다.

12. 경사

  가. 폭  동공간

    (1) 경사  폭  1.2미  상 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  

·개 ·재 · · 수 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 1.2미  상  

폭  보하  곤란한 에는 0.9미 지 할 수 다.

    (2) 닥   0.75미  내마다 식  할 수 도  수평

 참  하여야 한다.

    (3) 경사  시 과 끝,   참에는 1.5미 ×1.5미  상  

동공간  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사 가 직  경우에 참  동공간

 폭  (1)에  경사  폭과 같게 할 수 다.

  나. 울

    (1) 경사  울 는 12  1 하  하여야 한다.

    (2) 다  건   충 하는 경우에는 경사  울  8  1



지 할 수 다. 

      (가) 신  아닌 시 에 는 경사  것

      (나) 가 1미  하  경사  시   등   울

 12  1 하  하 가 어 울 것

      (다) 시 리  등  상시보 비스가 공  것 

  다. 

    (1) 경사  가 1.8미  상 거나 가 0.15미  상  경우에

는 양 에  연 하여 하여야 한다.

    (2)  하는 경우에는 경사  시 과 끝 에 수평  

0.3미  상 연 하여 하여야 한다.

    (3) 에 한 타  7  복도  에 한 규  

용한다.

  라. 재질과 마감

    (1) 경사  닥  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 평탄하게 마감하

여야 한다.

    (2) 양 에는 체어  퀴가 경사   미끄러  나가지 아니하도

 5 티미  상  락 지  또는 벽  할 수 다.

    (3) 체어  벽 충돌에  충격  하  하여 벽에 매트  착

할 수 다.

  마. 타 시

    건 과 연결  경사  에 하는 경우 햇볕, 눈, 비 등  가릴 수 

도  지 과 차양  할 수 다.

13. 애 등  용  가능한 실

  가. 사항

    (1) 

      (가) 애 등  용  가능한 실  애  등  근  가능한 통

에 연결하여 하여야 한다.

      (나) 애 용 변  는 ( )  가 운 에 하여야 

한다.

    (2) 재질과 마감

      (가) 실  닥 에는 차  어 는 아니 , 닥  

         에 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 마감하여야 한다.

      (나) 실( 애 용 변 · 가  실   실과 별

도   경우에는  실  말한다)  0.3미  에는 

블  하거나 시각 애  감지할 수 도  닥재  질감 등  

달리하여야 한다.

    (3) 타 비

      (가) 실( 애 용 변 · 가  실   실과 별

도   경우에는  실  말한다)  ( )  벽  



1.5미  에는 남 용과 여 용  별할 수 는 지  착

하여야 한다.

      (나) ·수도 지 등  감지식·누 튼식· 식 등 사용하  쉬

운 태  하여야 한다.

      (다) 애 복지시  시각 애  실( 애 용 변 · 가 

 실   실과 별도   경우에는  실  말

한다)   쉽게 알 수 도  하  하여 안내 시  함께 

도  하여야 한다.

  나. 변

    (1) 동공간

      (가) 건  신 하는 경우에는 변  닥  폭 1.4미  

상,  1.8미  상  도  하여야 하 , 변   또는 

우 에는 체어  근  하여 폭 0.75미  상  동

공간  보하여야 한다.  경우 변  에는 체어가 할 

수 도  1.4미 ×1.4미  상  동공간  보할 수 다. 

      (나) 신  아닌 시 에 하는 경우  시   등  

 (가)  에 라 하 가 어 운 경우에 한하여 닥

 폭 1.0미  상,  1.8미  상  도  하여야 한다.

      (다)  통과 폭  0.8미  상  하여야 한다.

      (라)  태는 미닫  또는  할 수 , 여닫

 하는 경우에는 쪽  개폐 도  하여야 한다. 다만, 

체어사용  하여 충 한 동공간  보한 경우에는 안쪽  개

폐 도  할 수 다.

    (2) 

      (가) 변 는 양변 태  하 , 닥 착  하는 경우에는 변  

 트랩 에 체어   닿지 아니하는 태  하여야 한다.

      (나) 변   는 닥  0.4미  상 0.45미  

하  하여야 한다.

    (3) 

      (가) 변  양 에는 아래  그림과 같  수평  수직  

하 , 수평 는 양쪽에  하여야 하 , 수직 는 한쪽

에만 할 수 다.

      (나) 수평 는 닥  0.6미  상 0.7미  하  에 

하 , 한쪽 는 변 심에  0.4미  내  지 에 고 하여 

하여야 하 , 다 쪽 는 0.6미  내   식  

하여야 한다.  경우 간  간격  0.7미  내  할 수 다.

      (다) 수직  는 0.9미  상  하 ,   아랫

 닥  0.6미  내  에 도  벽에 고 하여 

하여야 한다. 다만,  안  등 득 한 사  벽에 



<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(신축건물)>

<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<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>

(신축이 아닌 기존시설)>

하는 것  곤란한 경우에는 닥에 고 하여 하 ,  아랫

 체어  동에 해가 지 아니하도  하여야 한다.

      (라) 애  등  용편  하여 수평  수직 는  연

결하여 할 수 다.  경우 (다)  수직   아랫

 는 연결 는 수평   한다.

      (마) 실  크 가 2미 ×2미  상  경우에는 천 에 착  사다

리 태   할 수 다.

    (4) 타 비

      (가) · 지걸  등  변 에 앉  상태에  용할 수 는 

에 하여야 한다.

      (나) 에는 실사용여  시각  알 수 는 비  

 갖 어야 한다.

      (다) 공공업 시 , 병원,   집 시 , 애 복지시 , 게  등  

변  막  내 에  샤워  할 수 다.  경우 

는 변  앞쪽에  규  하여 변  막  내 에  체



어가 하는  편  없도  하여야 하 , 에 연결  샤워  

하  닥  0.8미 에  1.2미  에 하여야 한다.

  다. 변

    (1) 

      변 는 닥 착  할 수 다.

    (2) 

      (가) 변  양 에는 아래  그림과 같  수평  수직  

하여야 한다.

      (나) 수평  는 닥  0.8미  상 0.9미  하, 

는 벽  0.55미  내 , 우  간격  0.6미  

내  하여야 한다.

      (다) 수직  는 닥  1.1미  상 1.2미  하, 

돌 폭  벽  0.25미  내  하여야 하 , 하단 가 체

어  동에 해가 지 아니하도  하여야 한다.

  라. 

    (1) 

      (가) 체어사용 용  상단 는 닥  0.85미 , 하

단 는 0.65미  상  하여야 한다.

      (나)  하 는   체어   들어갈 수 도  하여야 

한다.

    (2)   타 비

      (가) 목 사용  등 보행곤란  하여  양 에는 수평

 할 수 다.

      (나) 수도 지는 냉· 수    시하여야 한다.

      (다) 체어사용 용  거울  아래  그림과 같   

0.65미  상, 하단 는 닥  0.9미  내  할 

수 , 거울상단  15도 도 앞  경사지게 하거나 거

울  할 수 다.



14. 애  등  용  가능한 실

  가. 

    실  애  등  근  가능한 통 에 연결하여 하여야 한다.

  나. 

    (1)  태는 미닫  또는  할 수 다.

    (2)  에는 체어  탄 채 근  가능한 동공간  보하여

야 한다.

    (3)  는 닥  0.4미  상 0.45미  하  하여야 

한다.

  다. 닥

    (1) 실  닥 는 탈 실  닥 과 동 하게 할 수 다.

    (2) 닥  울 는 30  1 하  하여야 한다.

    (3) 실   닥  에 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 

마감하여야 한다.

  라. 

    주 에는 수평  수직  할 수 다.

  마. 타 비

    (1) 수도 지는 감지식·누 튼식· 식 등 사용하  쉬운 태   

      하여야 하 , 냉· 수    시할 수 다.

    (2) 샤워 는 앉  채  도달할 수 는 에 식 등 사용하  쉬

운 태  하여야 한다.

    (3) 에는 체어에  겨 앉  수 는   동 한  



할 수 다.

    (4) 실내에  비상사태에 비하여   쉽게 닿는 에 

비상용  하여야 한다.

15. 애  등  용  가능한 샤워실  탈 실

  가. 

    샤워실  탈 실  애  등  근  가능한 통 에 연결하여 하여

야 한다.

  나. 

    (1)  태는 미닫  또는  할 수 다.

    (2) 샤워실(샤워 스  포함한다)  닥  0.9미 ×0.9미  또는 

0.75미 ×1.3미  상  하여야 한다.

  다. 닥

    (1) 샤워실  닥  울 는 30  1 하  하여야 한다.

    (2) 샤워실  닥  에 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 마감하

여야 한다.

  라. 

    샤워실에는 애  등  신체  지지할 수 도  수평 또는 수직

 할 수 다.

  마. 타 비

    (1) 수도 지는 감지식·누 튼식· 식 등 사용하  쉬운 태  

하여야 하 , 냉· 수    시할 수 다.

    (2) 샤워 는 앉  채  도달할 수 는 에 식 등 사용하  쉬

운 태  하여야 한다.

    (3) 샤워실에는 아래  그림과 같  샤워용 식  닥  

0.4미  상 0.45미  하   하여야 한다.

    (4) 탈 실  수납공간  는 체어사용 가 용할 수 도  닥

 0.4미  상 1.2미  하  하여야 하 , 그 하 는  

 체어   들어갈 수 도  하여야 한다.

16. 블

  가. 규격  색상

    (1) 시각 애  보행편  하여 블  아래  그림과 같  감지

용 블 과 도용 블  사용하여야 한다.

    (2) 블  크 는 0.3미 ×0.3미  것   하 , 그 

는 닥재   동 하게 하여야 한다.



    (3) 블  블 당 36개  돌  가진 것   한다.

    (4) 블  돌  ·원뿔 단  또는  가지  합 열

 하 , 돌  는 0.6±0.1 티미  하여야 한다.

    (5) 블  블 당 4개  돌  가진 것   한다.

    (6) 블  돌  상단 평  하 , 돌  는 

0.5±0.1 티미  하여야 한다.

    (7) 블  색상  원  색  사용하 , 닥재  색상과 비

슷하여 별하  어 운 경우에는 다  색상  할 수 다.

                       블            블

    (8) 실 에 하는 블  경우 햇빛 나 빛 등에 사 거나 눈, 

비 등에 미끄러지  쉬운 재질  사용하여 는 아니 다.

  나. 

    (1) 블  계단· 애 용 승강 · 실·승강  등 시각 애  도

할 필 가 거나 시각 애 에게 험한  0.3미  , 블

 시 · 차· 는 지 에 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각 애  

통행상 안  하여 필 한 경우에는 0.3미  내지 0.9미  안에

 할 수 다.

    (2) 블  상시  주  연결  근 에  시각 애  

도하는 용도  사용하 , 도 향에 라 평행하게 연 해  하여

야 한다.

17. 시각 애  도·안내 비

  가. 안내  또는 지도식 안내

    (1) 안내  또는 지도식 안내 에는 주 시  또는   

, 양각  또는  간략하게 시하여야 한다.

    (2) 안내도가 어 는 경우에는  병 하여 안내 에 

갈 할 수 다.

    (3) 안내  또는 지도식 안내  안내 시 또는 지도  심

 닥  1.0미  내지 1.2미  안에 도  하여

야 한다. 다만, 안내  또는 지도식 안내  수직  하거나 

안내 시 또는 지도  내용  많아 1.0미  내지 1.2미   

안에 하는 것  곤란한 경우에는 안내 시 또는 지도  심

 1.0미  내지 1.5미  에 도  할 수 다.

  나. 안내

    시각 애 용 안내 는 주 시  또는    안내하

여야 한다.



  다. 타 도신

    시각 애 용 도신 는 향·시각· 색 등  고 하여 하여야 하

고, 특수신  지한 시각 애  근할 경우 상시   

안내하는 식 신  할 수 다.

18. 시각  청각 애  경보·피난 비

  시각  청각 애  경보·피난 비는 「 시 지  안 리에 

한 」에 다.  경우 청각 애  하여 비상 비 주변에는 

태  비상경보 등  함께 하여야 한다.

19. 애  등  용  가능한 객실 또는 실

  가. 

    애 용 객실 또는 실( 하 "객실등" 라 한다)  식당· 비 등 공용공

간에 근하  쉬운 곳에 하여야 하 , 승강 가 가동 지 아니할 에

도 근  가능하도  주 에 할 수 다.

  나. 

    (1) 체어사용  한 객실등  돌 보다  할 수 다.

    (2) 객실등  내 에는 체어가 할 수 는 공간  보하여야 한다.

    (3)  는 닥  0.4미  상 0.45미  하  하여야 

하 , 그 에는 1.2미  상  동공간  보하여야 한다.

  다. 닥

    (1) 객실등  닥 에는 차  어 는 아니 다.

    (2) 닥 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 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.

  라. 타 비

    (1) 객실등   벽  1.5미  에는  한 

지  착하여야 한다.

    (2) 객실등에 실  실  하는 경우에는 13   14  

애 등  용  가능한 실  가. 사항  (2)  (가)·(3)  

(나), 나. 변   (1)내지 (3)·(4)  (가), 라.   애  등  

용  가능한 실  나. 내지 마.  규  용한다.

    (3) 트·스 ·수납 · 걸  등  는 닥  0.8미  

상 1.2미  하  하여야 한다.

    (4) 객실등· 실  실에는 과 함께 청각 애 용 등  

하여야 한다.

    (5) 객실등에는 건 체  비상경보시스 과 연결  청각 애 용 경보

비  하여야 한다.



20. 애  등  용  가능한 람  또는 열람

  가. 

    체어사용  한 람  또는 열람    피난통 에  근하

 쉬운 에 하여야 한다.

  나. 람  

    (1) 체어사용  한 람  닥  1 당 폭 0.9미  상, 

 1.3미  상  하여야 한다.

    (2) 체어사용  한 람  항상 비워 거나, 동식  사용

하여 체어사용  한 람  마 하여야 한다.

    (3) 난청  하여 (磁氣)루프, FM 수신  등 집단보청  

할 수 다.

  다. 열람  

    (1) 열람 상단 지  는 닥  0.7미  상 0.9미  하  

하여야 한다.

    (2) 열람  하 에는   체어   들어갈 수 도  닥

  0.65미  상,  0.45미  상  공간  보하여야 한다.

21. 애  등  용  가능한 수  또는 업

  가. 동공간

    수  또는 업  에는 체어  탄 채 근  가능한 동공간  

보하여야 한다.

  나. 

    (1) 수  또는 업 상단 지  는 아래  그림과 같  닥

 0.7미  상 0.9미  하  하여야 한다.

    (2) 수  또는 업  하 에는   체어   들어갈 수 

도  닥   0.65미  상,  0.45미  상  공간

 보하여야 한다.

22. 애  등  용  가능한 매 · 매  또는 료

  가. 동공간

    매 · 매  또는 료  에는 체어  탄 채 근  가능한 동

공간  보하여야 한다.

  나. 

    (1) 매  는 닥  0.7미  상 0.9미  하  하여야 

하 , 하 에는   체어   들어갈 수 도  닥



 0.65미  상,  0.45미  상  공간  보하여야 한다.

    (2) 동 매  또는 동 매  동 · 튼·상  는 

0.4미  상 1.2미  하  하여야 한다.

    (3) 료   는 0.7미  상 0.8미  하  하여야 한다.

  다. 타 비

    (1) 동 매   동 매  튼에는 목· 액·행 지 등  

 시하여야 한다.

    (2) 료  는 감지식·누 튼식· 식 등 사용하  쉬운 태

 하여야 한다.

    (3) 매  또는 동 매  0.3미  에는 블  하거나 

시각 애  감지할 수 도  닥재  질감등  달리하여야 한다.

23. 삭  <2007.3.9>

24. 삭  <2007.3.9>

25. 삭  <2007.3.9>

26. 삭  <2007.3.9>

27. 애  등  용  가능한 공

  가. 

    공 는 애  등  근  가능한 보도 또는 통 에 하여야 한다.

  나. 

    (1)  하 에는   체어   들어갈 수 도  닥

  0.65미  상,  0.25미  상  공간  보하여야 한다. 

    (2) 스  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  차  어 는 

아니 다.

  다. 용  비

    아래  그림과 같  동  또는 드 , 다 얼  누 튼 등

 는 닥  0.9미  상 1.4미  하  하여야 한다.



  라. 타 비

    지   목 사용 가 몸  지지할 수 도  스  양쪽에 

 하거나, 지   목  울 곳  마 할 수 다.

28. 애  등  용  가능한 우체통

  가. 

    우체통  애  등  근  가능한 보도 또는 통 에 하여야 한다.

  나. 

    우체통  는 0.9미  상 1.2미  하  하여야 한다.

비 고 :  편 시  ·재질 등에 한  항목  " ·  · 할 수 

다"  규  사항  애  등  용편  한 사항

29. 산  등  한 게시

  가. 

    산  등  한 게시  체어 사용   차가 근가능한 

에 하여야 한다.

  나. 

    (1) 산  등  한 게시 에는 수 실  사용할 수 는  별도

 마 하 , 귀 ,  등  비  갖 어야 한다.

    (2) 귀 ,  등  체어사용 가 근 가능하도  가  1.4

미 ,  1.4미  공간  보하고, 귀    상단 

는 닥  0.85미  하, 하단 는 0.65미  상  

하여야 하 , 하 에는 체어   들어갈 수 도  하여야 한

다.

    (3) 공간   용  하여 귀 는 식  할 수 

다.


